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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이고, 피선거권

연령은 25세 이상이며, 7년 이상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하며, 선거시 그 주의 주민

이어야 한다. 시민권 취득 요건으로서, 미국 원주민 또는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출

생한 시민과 외국인으로 출생하여 미국 귀화과정을 거쳐 귀화한 시민 모두가 포

함된다고 해석된다. 연방의회 의원 피선거권 자격으로서 선거시 주의 주민으로서

거주를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주는 거주의 상태로서 특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주(州)에 있거나 주(州) 외부에 있든 무관하다. 미국

하원의원 자격요건으로서 헌법상 지속적인 거주요건은 없다. 연방의회 의원 후보

자의 주 또는 연방의회 구역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 지속적 거주요건,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 주가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 제한 법제정 등으로 연방의회 의

원 자격을 박탈하지 못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연방의회의 하원의원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6항 2호에서는 미국 연방 상원의원이나 하원의

원은 재임기간 동안 어떠한 미국 합중국 공직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3항 7호에서는 연방상원의 탄핵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공직

의 해임, 명예직・위임직의 박탈, 보수를 지급하는 공직의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다. 연방 하원의원 당선인은 연방헌법상 요구되는 공직 선서를 하기 전까

지, 아직 하원의원이 아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

의 국민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선거권자 연령 설정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회의

원(하원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정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피선거권자 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지역구국회의

원 선출에 있어서 후보자에게 지역구 거주요건을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우리의 경우에 지역구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철새 정치인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해당 지역구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함이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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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미국 연방입법권1)을 지닌 미국 연방의회 의원2)의 임기는 2년이며, 연방의회

의원 의석은 435석이다. 연방의회 의원 선거 2회 중 1회는 미국 대통령 선거시

기와 일치한다. 미국 대통령 선거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해에 실시되는 연방 하

원의원 선거와 연방 상원의원 선거를 통칭하여 ‘중간선거’라고 한다. 미국 연방

입법부에서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연방 정치에 대한 미국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묻는 의미를 가진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있어서 선

거권자 연령은 18세 이상이고, 연방의회 의원 피선거권자 연령은 25세 이상이

어야 하며, 의원 후보자는 7년 이상 미국 시민이어야 하며, 선거시 그 주의 주

민이어야 한다.3)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 의석수는 435석이며,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

여 조사 결과에 따라 인구에 비례하여 50개 주에 연방의회 의원 의석수를 배

분한다.4) 알래스카주, 노스다코타주, 버몬트주, 와이오밍주의 선출의원 정원은

각 1명으로 가장 적고, 캘리포니아주는 선출의원 정원은 53명이 된다. 미국 연

방의회 하원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를 취하며, 선거구 획정은 주에서 담당

한다.

국가마다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은 법에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회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을 헌법에 규정하는 국가도 있고, 법률에 규정하는 국가

도 있다. 독일 연방의회 의원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 연령은 민법상 성년의 나

1) 미국의 입법권에 관하여는 이광진, “미국헌법상 입법권을 둘러싼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공유관계를 중심으로 -”, 한양법학 제25권 제1호, 2014. 2, 299면

이하; 홍완식, “미국연방의회의 입법과정”, 미국헌법연구 제20권 제1호, 2009. 2, 183면 이하;

황경환, “미국헌법상 입법권과 기본권과의 관계”, 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2013. 7, 247면 이하.

2) 미국 연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면책에 관하여는 이상경, “미국 연방헌법상 의회의원의 직무상

면책의 내용과 시사점”, 유럽헌법연구 제12호, 2012. 12, 243면 이하.

3)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2항 2호.

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7220748011#csidxfdd95dd9b98360

e90936161cdd9850b

주제어 : 연방의회 의원, 피선거권, 피선거권자 연령, 거주,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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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 만 18세 이상이다.5) 프랑스 피선거권 연령과 관련하여, 상원의원 피선거

권 연령은 만 24세 이상이며, 하원의원 피선거권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규

정되어 있다. 일본의 피선거권 연령과 관련하여, 참의원 의원은 만 30세 이상

이어야 하며, 중의원 의원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한다.6) 본고에서는 미국 연방

헌법상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과 자격박탈에 관해 고찰해 보고,

우리 입법에 있어서 참고할 부분이 있는지를 탐색해 본다.

Ⅱ. 미국 연방헌법상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

1. 연방의회 의원 피선거권 자격 연혁

미국 연방헌법상 연방의회 의원 피선거권 자격 조항이 규정된 연혁을 살펴

보면, 미국 헌법기초자들은 처음에 미국 연방헌법에 연방의회 의원 자격에 관

해 최소한의 자격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787년 미국 헌법 제정에 큰 공헌

을 한 사람인 알렉산더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연방의회가 연방의회

의원 자격요건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연방주의자 논집(the Federalist

Papers)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7)

연방의회 의원에 선출될 사람의 자격요건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를 입법부(연방의회)가 변경할 수 없다.8)

후에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이 되는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은 1787년

연방헌법협약(Constitutional Convention)에서 국민이 국민의 대표자를 자유롭

게 선택하고 연방의회 의원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연방의회 의

원 수를 임의대로 제한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귀족정이나 과두정을 방지하기 위

해 연방헌법에 연방의회 의원의 최소한의 피선거권 자격요건만 규정할 것을

5) 독일 기본법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독일 민법 제2조.

6) 일본 공직선거법 제10조.

7) Jack Maskell, Qualifications of Members of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 p. 1.

8) The Federalist or the new Constitution, Papers by Alexander Hamilton, James Madison,

& John Jay [The Federalist Papers], No. 60 (Hamilton), at pp. 402, 407 (New York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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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했다. 매디슨(J. Madison)은 공화당 정부가 강조하는 원칙을 관철하기 위

해 연방의회 의원의 최소한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정할 것을 주장했다.

대중적인 선택을 받는 대표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자신의 지역을 사랑하

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 추천할만한 사람이다. 재산, 출생, 종교적 신앙,

직업 등은 사람들의 판단을 억누르거나 생각을 좌절시키지 못한다.9)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과 관련하여, 헌법기초자들은 유권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새로운 국가에서 “국민들 스스로 통치받기를 원하는 사람

을 선출해야 한다.”는 기본적이고 민주적인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연방의회 의

원의 피선거권 자격을 두었다.10)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의회에서 공무를 수

행하게 되는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을 정하기 위해 미국 헌법기초자

들은 선거원칙11)을 정립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원칙들은 2가지 중심사

상으로 축약된다고 판시하였다. 첫째,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선거할 수 있는 기

회를 지녀야 한다는 평등사상을 강조한다.”12) 둘째, “우리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주권은 연방정부의 대표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권리를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13)

2. 미국 연방헌법상 연방의회 의원 피선거권 자격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의회 의원이 연방헌법상 피선거권 자격을 충족하는

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바 있다.14) 이하에서는 미국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

권자 연령, 시민권, 거주요건에 관해 살펴본다.

9) THE FEDERALIST PAPERS, at No. 57 (Madison), p. 383.

10) Powell v. McCormack, supra at 547, quoting Alexander Hamilton at the New York

Ratifying Convention (Jonathan Elliot, THE DEBATES IN THE SEVERAL STATE

CONVENTIONS ON THE ADOPTION OF THE FEDERAL CONSTITUTION AS

RECOMMENDED BY THE GENERAL CONVENTION AT PHILADELPHIA IN 1787

[hereinafter ELLIOT’S DEBATES], Vol. 2, at p. 257 (New York 1888).

11) 선거원칙에 관하여는 이부하, “선거원칙에 대한 논의와 선거권과 관련한 헌법재판의 심사

기준”, 법학논총 제31집, 2014. 1, 171면 이하.

12) U.S. Term Limits, Inc. v. Thornton, 514 U.S. 779, 793-794 (1995).

13) U.S. Term Limits, Inc. v. Thornton, 514 U.S. 779, 794 (1995).

14) Powell v. McCormack, 395 U.S. 486, 506-522 (1969). https://www.law.cornell.edu/

constitution-conan/article-1/section-2/clause-2/qualifications-of-members-of-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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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선거권자 연령

1787년 연방헌법협약 체결과정에서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이 논쟁

이 되었다. 연방의회 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도

록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완화하기를 원했던 헌법기초자들의

생각과 연방의회에서 직무를 할 의원들은 국가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므로 생각

과 경험이 풍부한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생각 간

에 타협이 필요했다.

조지 메이슨(George Mason)은 1787년 6월 22일 연방헌법협약에서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최소 21세 이상 또는 25세 이상으로 변경할 것을 제

안했다. 메이슨(G. Mason)은 21세 미만인 사람의 정치적 견해는 상당히 미숙

하고 실수하기 쉬워 연방의회 의원으로서 공적 행위를 함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15) 연방헌법협약에서 제임스 윌슨(James Wilson)은

어떠한 형태로든 피선거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반대했으며, 젊은 인재에게 공직

의 기회를 박탈하고 야망을 좌절시킬 수 있는 높은 연령의 피선거권 자격요건

을 반대했다.16) 25세 이상의 사람이 연방의회 하원의원 피선거권 자격을 가질

수 있게 자격요건을 설정하려는 의도는 1787년 연방헌법협약 대표단에 의해

채택되었다.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은 연방의회 하원의원의 연령이 25

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방의회 상원의원의 연령은 3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피

선거권 자격에 관해 연방주의자 논집(the Federalist Papers)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연방 상원의원은 최소 3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연방 하원의원은 25

세 이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양원 의원의 구별의 타당성은 상당히 광범위한 정

도의 정보를 가지고 그 성격상 안정성을 요구하는 상원의 신탁 성질에 기인한

다. 또한 상원의원은 이러한 이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해야 할

것을 필요로 한다.17)

연방헌법상 피선거권 연령 자격요건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의 입후보 자격

이라기보다는 공직 수행 자격이라고 법원 판례에서 계속적으로 유권해석되었

15) 1 Farrand, RECORDS OF THE FEDERAL CONVENTION OF 1787, 375 (Mason)

(Yale University Press 1911).

16) 1 Farrand, RECORDS OF THE FEDERAL CONVENTION OF 1787, 375 (Wilson)

(Yale University Press 1911).

17) THE FEDERALIST PAPERS, No. 62 (Madison), at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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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피선거권 연령 자격은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이 되어 선서를 하고 직무

를 시작할 시점에 충족되어야 한다. 종종 연방하원과 연방 상원은 헌법상 피선

거권 연령에 도달했는지를 회기 개회시에 자격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시기적으

로 연기해 주었다. 예를 들어, 1935년 러쉬 D. 홀트(Rush D. Holt) 상원의원은

상원의원 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29세 밖에 되지

않아 상원의원 선거시와 상원 첫 회기 개회시에 상원의원으로 재직할 수 없었

다. 상원에서 상원의원 선임을 위한 선서를 하고 공직을 시작하기 위해 상원의

원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연령이라는 피선거권 자격 문제가 발생하

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방 상원은 홀트가 30세가 될 때까지 자격 증명서 제

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었다.18)

연방 상원의원과 유사하게 연방 하원의원의 ‘연령’ 자격 문제와 관련하여, 하

원의원의 임기 개시시에 연령 자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하원의원은 공직 개시 시점에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1859년

켄터키 주의 존 브라운(John Y. Brown) 하원의원에게는 연방의회가 헌법상

피선거권 연령 요건을 충족할 때인 1860년 12월 연방의회 차기 회기 개회시까

지 의원직 선서를 연기해 주었다.19)

결국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연방 하원의원의 피선거권 연

령에 관해 “누구든지 연령이 25세 미만인 자 … 는 하원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연방 상원의원의 피선거

권 연령에 관해 “누구든지 연령이 30세 미만인 자 … 는 상원의원이 될 수 없

다.”고 규정하였다.

2) 시민권

1787년 연방헌법협약에서 헌법기초자들이 중요하게 논의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 중 시민권 소지 여부였다. 조지 메이슨

(George Mason)은 연방의회 의원의 시민권 소지 요건과 시민권 취득 후 장기

간의 필요요건과 관련하여, “이민자들을 위해 문호를 넓게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메이슨은 “외국인과 모험가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법을 제정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20)

18) Hatfield v. Holt, Case No. 119, SENATE ELECTION, EXPULSION AND CENSURE

CASES, at p. 360.

19) 1 HINDS’ PRECEDENTS, at § 418, pp. 389-390.

20) 2 Farrand, at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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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주장은 외국인을 연방의회 의원으로 선출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

고,21)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은 자신의 본국에 더 애착이 있을

뿐, 미국에 위험스러운 존재이라는 생각에 미국인과 구별되고 미국 정부의 생

각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연방헌법협약 대표자들의 지지를 받았다.22)

그리하여 1787년 연방헌법협약에서 “장래에는 연방의회 의원 자격이 미국 시

민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게리(Gerry)의 주장은 관철되지 못했지만, 연방 하

원의원에게는 7년, 연방 상원의원에게는 9년 이상의 시민권 소지 요건이 채택

되었다.23) 연방헌법협약에서 연방의회 구성에 있어서 우수한 계층 사람들이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가지 않도록 상당한 기간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게 해야 하고, 미국의 자유를 사랑하고 미국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들에게 이민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24)

시민권 취득 요건으로서, 미국 원주민 또는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출생한’ 시

민(출생에 의해 또는 출생시 미국 시민권을 지닌 사람)과 외국인으로 출생하

여 미국 귀화과정을 거쳐 ‘귀화한’ 시민 모두가 포함된다고 해석되었다. 연방의

회는 입법에 의해 헌법에서 규정한 공직 자격요건을 변경할 수는 없지만,25)

연방의회는 헌법상 귀화에 관한 통일된 입법을 제정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

여받고 있다.26) 시민권에 대한 법적 규율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가 입

법권을 행사함으로써 귀화에 의한 시민권 취득 요건을 조정하고 개정할 수 있

다. 연방의회는 시민권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개정하여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령 자격요건과 유사하게, 연방의원 선임을 위해 증명서를 제출하고 선서

할 때, 시민권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에 관해 연방하원과 연방상원 간에

판례상 차이가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선거 당시 7년간 시민권 자격요건을 충족

하지 못해 ‘부적격’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11월 연방의회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새로운 의회의 새 회기에도 7년간 시민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차기 회

기가 개회될 때까지 공직 선서를 연기해 주었다.27) 그에 반해, 연방 상원의원

자격요건과 관련한 초기 판례에서 2명의 상원의원이 실제 공직 선서를 하였으

21) 2 Farrand, at 235 (Mr. Morris).

22) 2 Farrand, at 236 (Mr. Butler).

23) 2 Farrand, at 268.

24) 2 Farrand, at 236 (Madison).

25) Powell v. McCormack, at 545.

26) U.S. CONST. art. I, § 8, cl. 4.

27) In re Ellenbogen (1934), DESCHLER’S PRECEDENTS, at Ch. 9, § 47, pp. 479-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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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당시 아직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에 있어서 상원의원의 자격이

없고 그러한 선출은 무효라고 판결하였다.28) 상원의원의 연령 자격요건과 관

련된 초기 1700년대와 1800년대 초반 선례와는 달리, 1935년 이후에는 연방 상

원의원 당선은 자격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공직 선서를 연기하는 방식을 취하

지 않고, 9년간 시민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공직 선서를 할 수

있게 되었다.29)

3) 거주요건

연령 및 시민권 자격요건과는 달리, 거주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선거시 주의

주민이어야 하는 거주요건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2항 2호(선거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어야 함)와 제1조 제3항 3호(선

거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어야 함)에서는 명시적으로 연방의회 의원으로 선

출시 주민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주민’이라는 용어의 헌법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다. ‘주민’이

라는 용어는 1787년 연방헌법협약에서 ‘거주자’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으나, 수정

안에서 두 단어가 모두 불명확하지만 ‘주민’이라는 용어는 비록 그 사람이 종

종 그 주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상당기간 동안 사적 또

는 공적 일로 인하여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고, 주(州)의 행위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의 주장에

의해 주민으로 채택되었다.30)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를 선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수의 대표자들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용어인 주민이나 거주자라는 용어는

기술적・법적 정의에 있어서 큰 논쟁거리라는 이유로 일부 주 대표자들은 주

민이나 거주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거부했다.31) 그러나 조지 메이슨

(George Mason)은 연방의원은 그 주(州)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추어야 하

며, 다른 주(州) 출신이 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이나 거주자 요건이 필

요하다는 취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28) 1794 qualifications case against Albert Gallatin, SENATE ELECTION, EXPULSION

AND CENSURE CASES, p. 3 (Case 1)와 1849 qualifications case against James Shields,

SENATE ELECTION, EXPULSION AND CENSURE CASES, at p. 54 (Case 21).

29) Hatfield v. Holt, SENATE ELECTION, EXPULSION AND CENSURE CASES, at pp.

360-361(Case 119).

30) 2 Farrand, at 217 (Madison).

31) 2 Farrand, at 217 [Gouverneur Mor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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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이 없는 경우, 다른 주(州)의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주에서 낙선한

후에 다른 특정 주에서 선출되기 위한 수단으로 공의회에 입성할 수도 있다.

이것이 영국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발생한 관행이다.32)

거주요건에 관한 연방헌법 조항에 대해 토론한 헌법기초자들의 헌법적 우려

는 정치적 다수의 이익을 위해 임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州)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주(州)에 물리적으로 현존해야 하거나, 계속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현존해야 하는지 여부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엄격하게 규정하게 되면 그 주(州)에 거주하는 연방의원 후

보자를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33)

그러나 ‘거주’란 거주의 상태로서 특정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물리적으

로 주(州)에 있거나 주(州) 외부에 있든 무관하다는 것이다. 미국 상원의원이

나 하원의원 자격요건으로서 헌법상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지속적’ 거주요

건은 없으므로 미국 상원의원 또는 하원의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해당 주의 주민이거나 해당 주에 거주하면 된다. 미국 연방헌법 초안에서

연방의회 의원의 지속적인 거주요건에 대해 논의되었지만, 1년, 3년, 7년 동안

주(州)에 주민 내지 거주자이어야 한다는 지속적인 거주요건 주장은 선출시

주의 주민일 것을 선호하는 헌법기초자들에 의해 모두 거부되었다.34) 연방헌

법협약에서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최종 발언자였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윌리

엄슨(Williamson)은 일정 기간 주민이거나 거주할 것을 반대하였다.

거주기간 요건 규정에 반대한다. 새로 이주해 온 주민이 의원으로 선출될

경우, 그의 행동을 선거구 주민들은 보다 철저히 감시하는 눈으로 지켜볼 것이

므로, 그는 선거구 주민들의 의사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일할 것이다.35)

1964년 피에르 샐링거(Pierre Salinger) 상원의원 선거 사건에서 일부 상원의

원들은 상원의원 피선거권자인 샐링거(Salinger)가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 입

후보자로서 충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방 상원의원 피선거권자

32) 2 Farrand, at 218.

33) 2 Farrand, at 218.

34) 2 Farrand, at 216-219.

35) 2 Farrand, at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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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 후보자에게 필요한 피선거권자 자격으로서 캘리포니아 주에 장기

간 거주해야 하는데, 샐링거는 그렇게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상원은 ‘규율위원회의 의원 특권 및 선거 분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州)

법은 연방 상원의원직의 헌법적 자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방 상원을 기

속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법이 연방헌법에 명시된 연방 상원의원 피선거권 자

격인 선거시 선출되는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는 요건 이외에 ‘지속적인’ 거주요

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미국 연방헌법에서는 연방의회 의원에게 ‘지속적인’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

고, 연방의회 의원 피선거권자 자격으로서 주에 토지나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

다는 요건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기초자들은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자 자격요건으로 재산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했다.36) 따라서 연방의회

의원이 그 주에 재산을 소유해야 하는 요구사항은 없으며, 그 주에 자신의 재

산을 소유하는 것은 필수적인 의무나 요구사항이 아니다. 즉, 연방헌법상 요구

사항은 ‘선출될 때’ 그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의회 의원은 재임기간 동안 워싱턴 DC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

으며, 연방법에서는 연방의회 회기에 참석하기 위해 연방의회 지역에 임시 거

주지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임시 거주지를 세금 부과의 관할권 인정 거주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방의회 의원에게는 자신의 주 법률에 의거하여 소

득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37)

3. 추가적인 자격요건 검토

1) 지속적인 거주

1787년 연방헌법협약에서 연방의회 의원의 거주요건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결국 미국 연방헌법에는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 선거시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두었지,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으로 ‘지속

적인’ 거주요건을 규정하지 않았다. 특정 주법이나 주 헌법조항이 연방헌법의

조항과 다르게 규정하였더라도, 예를 들어 특정 공직의 피선거권자가 되려면

상당기간 동안 당해 주(州)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미국 상원의원

36) 2 Farrand, at 123-124.

37) 4 U.S.C.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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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하원의원으로 선출되면 당해 주는 그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없다.38)

1964년 피에르 샐링거 상원의원 선거 사건에서 샐링거는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당선자’로서 주의 피선거권 후보자 자격을 충족시킬 만큼 상당

기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샐링거가 캘리포니아 상원의원 자

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방 상원은 규칙위원회의 특권・선거 소위원회
의 조사결과에 따라 주법이 연방헌법상 연방 상원의원 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서 상원을 기속할 수 없으며, 연방헌법에 명시된 상원의원 자격에는 지속적인

거주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39)

연방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주들이 선거권 행사요건이나 피선거권 자격요건

으로 지속적인 거주요건을 법에 규정하더라도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

요건으로 지속적인 거주를 요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속적인 거주요건과 관

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때 그러한 주법 조항은 연방법원에 의해 파기되었다.40)

연방법원은 연방의회 의원 후보자가 선거일 전에 거주지를 합법적으로 다른

주로 이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방의회 의원 후보자가 부적격한 것은 아니라

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연방의회 의원이 되기 위해 그 주에 장기간 거주할

필요는 없고, 연방의회 의원 후보자는 원래 선출된 주로 복귀하여 재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선거시 그 해당 주에 거주자라면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

권 자격은 충족된다.41)

2) 연방의회 구역에 거주

미국 연방헌법에는 미국 연방의회 의원 후보자가 연방의회 구역에 거주하거

나 거주해야한다는 조건은 없다.42) 연방의회 의원 후보자는 입후보하는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다. 연방의회 의원 피선거권 자격으로 연방의회

구역에 거주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주 법령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연방법원은 그 법령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43)

38) Pierre E.G. Salinger, Case 134, UNITED STATES SENATE ELECTION, EXPULSION,

AND CENSURE CASES, 1793-1990, at 413; and S. Rpt. 1381, 88th Cong., 2d Sess.

(1964).

39) S. Rpt. 1381, at 4-6.

40) Dillon v. Fiorina, 340 F. Supp. 729, 731 (N.M. 1972); Campbell v. Davidson, 233 F.3d

1229 (10th Cir. 2000).

41) Texas Democratic Party v. Benkiser, 459 F.3d 582, 585-588 (5th Cir. 2006), Application

for Stay to Supreme Court, denied., No. 06-A-139 (2006).

42)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2항 2절.

43) Campbell v. Buckley, 46 F.Supp.2d 1115 (D.Colo. 1999); Hellmann v. Collier, 141 A.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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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범죄로 유죄판결 받은 자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특정한 반역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

고,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연방헌법상 연방의회 의원 자격이 박탈

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주법에 따라 연방 공직후보자를

연방선거에서 그 자격을 배제하는 요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즉, 유죄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를 공직에 입후보할 수 없게 하거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주 법

령에 연방의회 의원 후보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규정할 수 없다.44) 특

정인이 연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을 때 주(州)는 연령, 시민권, 주의 주민이

라는 3가지 헌법적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사람이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

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헌법상 연방의회 의원 자격을 갖춘 것이다. 지속적인 거

주요건과 유사하게, 주(州)는 연방 하원의원 후보자나 연방 상원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법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연방의회 의원 자격을 주법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의회 의원 중에 유죄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있을 수 있다.45)

4) 연방의회 의원 임기 제한

주가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법규정을 제정하거나 임기 제한을

간접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현직 연방의원들에게 선거상 불이익을 주는 주 행

위는 미국 연방헌법에 반하는 연방의회 의원 자격에 대한 추가적인 자격요건

부과로서 위헌이다.46) 이러한 연방의회 임기 제한 입법과 관련하여, 1700년대

에 연방의회 의원 임기 제한이나 ‘로테이션’ 의원 임기는 1787년 연방헌법협약

에서 논의되었지만 채택되지는 않았다. 연방의회 의원에 대한 임기 제한의 추

가적인 자격요건은 부과할 수 없다.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 제한을 위해서는 연

방헌법 개정이 필요하다.47)

5) 주 공무원의 연방의회 의원직 입후보 제한

908, 911-912 (Md. 1958); Exon v. Tiemann, 279 F. Supp. 609, 613 (Neb. 1968); State

ex rel. Chavez v. Evans, 446 P.2d 445, 448 (N.M. 1968).

44) Application of Ferguson, 294 N.Y.S.2d 174, 176 (Super. Ct. 1968); Danielson v. Fitzsimmons,

44 N.W. 2d 484, 486 (Minn. 1950); State ex rel. Eaton v. Schmahl, 167 N.W. 481

(Minn. 1918); In re O’Connor, 173 Misc. 419, 17 N.Y.S. 2d 758 (S. Ct. 1940).

45) Jack Maskell, Qualifications of Members of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 p. 24.

46) U.S. Term Limits, Inc. v. Thornton., 514 U.S. 779 (1995); Cook v. Gralike, 531 U.S.

510 (2001).; Thorsted v. Gregoire, 841 F. Supp. 1068, 1081 (WD Wash. 1994); Stumpf

v. Lau, 839 P.2d 120, 123 (Nev. 1992).

47) Jack Maskell, Qualifications of Members of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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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주 법률조항에서는 해당 주(州)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이 주(州)

에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해당 주(州)의 공직 잔여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후 6개월 내지 1년 등 일정기간 동안 해당 주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이

다른 연방 공직에 재직하거나 입후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주 법률

조항은 주 공무원이 주 공직에 있는 동안 당파적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위 ‘입후보 금지법’과 다른 것이며, 주 공무원이 연방의회 의원에 입후

보하기 전에 주 공직에서 사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 법률

조항은 현재 주 공무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주가 부과한 연방

의회 의원 입후보 자격에 대한 절대적인 금지조항으로 기능한다. 주지사나 주

판사 등 주 공직자가 연방의회 의원직에 입후보하려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이

러한 주 법률조항은 위헌적인 자격요건이 될 수 있다.48)

Ⅲ. 미국 연방의회 의원 자격박탈

1. 폭동이나 반란, 적에게 원조나 편의 제공

미국 연방헌법에는 연방의원 피선거권 자격에 대한 명시적 요건(연령, 시민

권, 주의 주민)을 규정한 것 이외에 연방의회 의원의 자격박탈 규정이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에는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적에게

원조나 편의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연방의회 의원에 대한 자격박탈을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연방의회 의원 자격박탈은 연방의회 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취소

할 수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은 1866년 연방의회에서 발의되었으며, 1868년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들 또는 남북전쟁 동안 연합군에 대해 반란을 한 사람들

을 처벌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비준에 필요한 주(州)들의 동

의를 얻음으로써 수정헌법에 규정되게 되었다. 남북전쟁과 관련하여 수정헌법

48) Chandler v. Howell, 104 Wash. 175 P. 569 (1918); Eckwall v. Stadelman, 146 Ore. 439,

30 P. 2d 1037 (1934); Stockton v. McFarland, 56 Ariz. 138, 106 P. 2d 328 (1940); State

ex rel. Johnson v. Crane, 65 Wyo. 189, 197 P. 2d 864 (1948); Buckingham v. State, 42

Del. 405, 35 A. 2d 903 (1944); State v. Zimmerman, 249 Wis. 237, 24 N.W. 2d 504

(1946); In re Opinion of Judges, 79 S.D. 585, 116 N.W. 2d 233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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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새롭게 규정되었지만,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3항은 반란행위의 경우 적에

게 지원이나 원조를 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 상당히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규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방의회는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적에

게 원조 또는 편의를 제공한 자의 공직 취임 박탈을 연방의회 각 3분의 2의

찬성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수정헌법을 개정하였다.

미국 연방헌법상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적에게 ‘원조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가 어떠한 행위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즉, 연방헌법에

는 이러한 폭동이나 반란 행위에 적용가능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공직 취임을 박탈하기 위해 폭동이나 반란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불분명하다.49)

2. 연방 다른 공직 보유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6항 2호에서 “미국에서 연방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은 재임기간 동안 어떠한 미 합중국 공직도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 조항은 이중 공직 보유를 금지하는 규정이며, 연방헌법에 내재된 권력

분립원리50)를 공지하고 실현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러한 연방헌법 조항은 연

방의회 의원의 재임기간 동안 미국 연방에서 이중 공직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

지, 연방정부 공직에 입후보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51) 다만, 연방 행정

부 공직자가 연방 하원의원이나 연방 상원의원이 되려면 연방 의원 선서를 하

기 전에 연방 행정부 공직을 사임해야 한다.52)

3. 탄핵

연방하원의 탄핵소추와 연방상원의 탄핵재판은 미국 모든 공직에 적용된다.

연방헌법 제1조 제3항 7호에서는 “연방상원의 탄핵재판에서 유죄판결은 공직

의 해임, 명예직・위임직의 박탈, 보수를 지급하는 공직의 박탈 이상이 될 수

49) United States v. Powell, 27 Fed. Cas. 605 (C.C.D.N.C. 1871)(No. 16,079).

50)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에 관하여는 이부하, “권력분립에서 기능법설에 대한 평가”, 헌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6. 3, 444면 이하; 이부하, “권력분립원리의 재고찰”, 법학논고 제55집,

2016. 8, 1면 이하.

51) 5 U.S.C. § 7323(a)(3). 행정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해치법(Hatch Act)은 대통령 또는 부

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52) 1 HINDS’ PRECEDENTS, at §§ 497-499, pp. 6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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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헌법상 탄핵조항에 따른 상원에서의 유죄판

결이 내려지면 자동으로 공직에서 해임되지만, 연방 공직의 박탈이 탄핵 유죄

판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공직 박탈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탄핵 유

죄판결에 대해서는 연방상원의 다수결 동의가 있어야 한다. 탄핵되어 공직에서

해임된 연방공무원은 유죄판결의 효과로 연방 상원에 의해 연방 공직이 박탈

되며, 유죄판결의 효과로서 연방 하원의원 또는 연방 상원의원 자격이 배제될

수 있다.53)

4. 공직 선서

미국 연방헌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연방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각 주 의회의

원,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의 모든 연방 및 주 공무원은 이 헌법을 수호하

기 위해 선서 또는 확약이 요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의회 의원 및 연

방공무원이 하는 선서 또는 확약은 연방법에 구체적으로 성문화되어 있다.54)

연방 하원의원 당선인 또는 연방 상원의원 당선인은 연방헌법상 요구되는 공

직 선서를 하기 전까지, 아직 하원의원이나 상원의원이 아니다. 당선인의 선서

불이행 또는 불능이 일시적이며 영구적이지 않은 경우, 연방하원 또는 연방상

원은 가능한 경우 당선인이 선서를 하도록 기다릴 수 있으며, 비정상적인 경우

연방하원 또는 연방상원은 공직 선서의 관리 권한을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

다.55)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당선인이 전혀 공직 선서를 할 수 없거나 고

의로 공직 선서를 하지 않거나 공직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연방하원 또는 연

방상원은 과반수 투표로 ‘공석’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56)

Ⅳ. 결 론

1. 미국 연방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미국 연방 상원의원 또는 연방 하원

53) Jack Maskell, Qualifications of Members of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 p. 21.

54) 5 U.S.C. § 3331.

55) DESCHLER’S PRECEDENTS, at Ch. 2, § 5, p. 117; DESCHLER’S PRECEDENTS, at

Ch. 2, § 5.24, p. 129.

56) Jack Maskell, Qualifications of Members of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5,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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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은 3가지이다. 즉, 피선거권자 연령(하원 25세, 상원

30세), 시민권(하원 7년, 상원 9년), 선출시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미국 연방대

법원은 연방헌법에 규정된 연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해석・판단해 오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 개정 없이는 연방

의회 의원 피선거권 자격요건에 대해 추가적 자격요건을 부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57)

미국 연방헌법 제1조 제5항 제1절 제1문에서는 연방의회가 그 소속 의원의

당선, 득표수, 피선거권 자격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주(州)는 연방

의회 의원직에 대해 연방헌법상 규정된 자격 이외에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부

과할 권한은 없지만, 투표용지 디자인, 투표용지에 후보 배치, 투표 보안조치,

투표용지에 정당 공천의 지명절차, 무소속 및 새로운 정당・소수정당 후보자들
의 선거 접근요건, 부정선거 방지 등을 미국 연방헌법(제1조 제4항 제1문)상

‘시간, 장소, 방식’에 의한 규율을 통해 연방 공직선거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

고 있다. 연방의회 의원 후보자는 주 또는 연방의회 구역에 거주, 지속적인 거

주,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주가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 제한의 법제

정 등으로 연방의회 의원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2. 국회의원 피선거권자 연령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25조에서는 “모

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 위임하고 있

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에서는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우

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되기 위한 권리로서 피

선거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자격요건을 둘 것인지의 문제로서 피선거권자 연령

설정 문제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국민의 정치의식과 교육수준,

우리나라 특유의 정치문화와 선거풍토 및 국민경제적 여건과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세계 주요국가의 입법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시하고 있다.58)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의 국민

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선거권자 연령 설정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

57) Powell v. McCormack, 395 U.S. 486, 522 (1969); U.S. Term Limits, Inc. v. Thornton,

514 U.S. 779, 800-801 (1995); Cook v. Gralike, 531 U.S. 510 (2001).

58) 헌재 2005. 4. 28. 2004헌마219, 판례집 17-1, 547,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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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국회의

원(하원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공

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피선거권자 연령을 현행보다 하향할 필요가 있다.

3. 우리나라 지역구국회의원 선출에 있어서 후보자에게 지역구 거주요건을

요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미국 연방의회 하원의원의 경우 7년 이상 거

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고, 브라질 선거법에는 선거일 1년 전에 해당지역에 거

주지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멕시코 연방선거기관 및 선거절차법에는 하원의

원 선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필리핀 통합선거법에는 하원의원 후보

자는 1년 이상 지역구에 거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지역구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철새 정치인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 이상 또는 1년

이상 해당 지역구에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함이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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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Qualifications and Disqualifications of Members

of Congress in the U.S. Constitution

59)Lee, Boo-Ha*

U.S. Constitution provides three requirements for U.S. Members of Congress

to be at least 25 years of age, at least 7 years of U.S. citizenship, and to be

an inhabitancy in the state at the time elected. As a member of Congress, it

is an essential requirement to live as a resident of the state at the time of an

election. Residence is the fact of residence and does not require any specific

action and is irrelevant whether physically in the state or outside the state.

There is no constitutional durational residency requirements as a U.S.

Congressman eligibility requirement. The requirement to reside in a state or

parliamentary district of a candidate for a Congress, a continuing residency

requirement, a person convicted of a felony, or the state enactment of a law

limiting the term of a congressman cannot disqualify a congressman.

The Fourteen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provides, at Section 3,

a disqualification to any public office, including congressional office, for one

who had previously taken an oath of office to suppor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had then “engaged in insurrection or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given aid or comfort to the enemies thereof.” The Constitution

provides at Article I, Section 6, clause 2, that “no Person holding any Office

under the United States, shall be a Member of either House during his

continuance in Office.” Article I, Section 3, clause 7,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judgment in a conviction in an impeachment trial in the Senate

“shall not extend further than to removal from Office, and disqualification to

hold and enjoy any Office of honor,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provides at Article VI, clause 3, that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as well as all other federal and state officers in the executive,

* Professor, Law School, Yeungna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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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are required “by Oath or Affirmation to

support this Constitution....” The oath or affirmation that is taken by Members

of Congress and other federal officials is now codified in federal law.

Keywords : Member of Congress, Qualifications of Members of Congress, 
Age Qualification, Inhabitancy, Disqualifications


